
파주시 공고 제2026-1671호

행정처분 사전 알림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6. 2.

                   파 주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26. 6. 2. ~ 2026. 6. 16.(15일간)

  3. 공고장소 : 파주시청,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등

  5. 공시송달 내역

대지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및 규모 위반법규 반송사유

파주시 야당동 178-119번지,

101호
김ㅇ인 -불법 증축(10㎡ 경량철골조) 「건축법」 제14조, 이사

파주시 와동동 1409번지

공용부분
박ㅇ길 -조경면적 철거 및 담장 증설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폐문부재

파주시 와동동 1409번지

공용부분
박ㅇ수 -담장 증설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폐문부재

파주시 와동동 1409번지

공용부분
류ㅇ파 -조경면적 데크증설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폐문부재

파주시 와동동 1409번지

공용부분
이ㅇ진 -조경면적 데크증설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폐문부재

파주시 와동동 1409번지

공용부분
권ㅇ정 -조경면적 데크증설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폐문부재

파주시 와동동 1409번지

공용부분
인ㅇ원 -조경면적 데크증설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폐문부재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의 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건축법」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주택과【☎ 

031-940-49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